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박성연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016

발 의 년 월 일:2023년 08월 04일
발 의 자:박성연, 김영철, 김원태,

김재진, 김형재, 남궁역,
남창진, 유만희, 이종태,
최민규, 홍국표, 황철규
의원(12명)

: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서울

특별시 조례에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정비하여 법적 체계정합성을 확보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정비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